
180  

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한 혐

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

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항소심에서는 실형

을 선고받았다.

수원지법 형사항소3부(허윤 부장판사)는 

3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(24세)씨

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

1년 6개월을 선고했다. A씨는 2017년 3월 

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대하지 않

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. 

그는 재판에서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여

호와의 증인 신도로 활동해왔고, 이들의 영

향으로 어릴 때부터 여호와의 증인 집회에 

참석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고 봉사활동을 

해왔다고 주장했다.

이어 2016년에는 침례를 받고 현재까지 

그 신앙에 따라 생활했다면서 병역의무를 

이행할 수 없다고 변론했다. 이에 1심은 A

씨가 진정한 양심에 근거해 병역을 거부했

다고 볼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.

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특정 종

교 신도로서 신앙생활을 한 사실은 있지만, 

‘진실한 양심’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는 

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뒤집었다.

재판부는 “피고인이 소명자료로 제출한 

신도 사실확인서는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

인 침례를 받고 활동하고 있다는 일반적인 

내용만을 소명하고 있을 뿐, 구체적으로 병

역거부 당시나 그 전후, 현재까지 어떤 활

동을 하며 종교생활을 지속하고 있는지 실

질적인 답변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.”고 지

적했다.

종교적 병역거부 2심서 실형 ‘사격게임도…

진실한 양심 의심’ 법무뉴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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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 “피고인의 내면에 병역을 거부해야 한

다는 ‘진정한 양심’이 형성됐는지는 가정환

경, 사회경험 등 전반적인 삶의 모습에 관

해 법원이 어느 정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.”

며 “그러나 피고인은 사실확인서를 제외하

고는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, 공판

기일에도 계속 불출석하는 등 통상의 여호

와의 증인 신도들이 보여주는 모습과 사뭇 

다른 태도를 보였다.”고 밝혔다. “2회 뿐이

지만 사격게임을 한 기록도 확인된다.”고도 

했다. 다만 재판부는 A씨에게 증거인멸이

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

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. 

(출처/중앙일보)


